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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판례▐ 

 

버스기사의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었다면 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

당연퇴직도 무효라고 본 사례 

[대상판결 : 광주고등법원 2019. 7. 3. 선고 2019나20206 판결] 

 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 

 

 

교통사고로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게 고속버스 회사가 내린 당연

퇴직통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, 이후 이의제기로 취소처분이 정지처분으로 변경됐다면 당

연퇴직 사유가 없어서 당연퇴직통보는 무효라는 광주고등법원 판결입니다. 

 

A 씨는 2004년에 고속버스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B 회사에 입사해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

왔습니다.  그런데 A 씨는 2017년 8월에 울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운행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

다(이하 ‘이 사건 사고’).  이에 B 회사는 2017년 9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정지(정직) 5개월의 

징계처분을 의결하고 A 씨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. 

 

이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17년 11월 이 사건 사고로 A 씨의 벌점이 140점이 됐다는 이유로 도로

교통법에 따라 A 씨의 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.  이에 B 회사는 ‘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

퇴직한다’는 취업규칙 조항(이하 ‘이 사건 당연퇴직조항’)을 근거로 A 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습

니다.  그러나 이후 A 씨는 면허 취소처분에 이의신청을 했고,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18년 2월에 이

의신청을 받아들여 벌점을 110점으로, 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(110일)으로 변경하였습니다. 

 

법원은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, A 씨가 이 

사건 당연퇴직조항에 규정된 퇴직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
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1&div=3&idx=121
http://www.jipyong.com/kor/m3_view.php?page=6&div=3&idx=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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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

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근로

기준법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. 

 

이를 근거로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서 ‘승무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‘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

은 '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승무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운전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

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'에 이른 경우를 의미

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 그런데 B 회사는 면허 취소일에 곧바로 당연퇴직처분을 내린 점, 승무정지

기간에는 A 씨의 임금 지급의무도 면제되므로 B 회사가 서둘러 당연퇴직처분을 하여야 할 사정이 

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실제로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, B 회사가 

A 씨에게 면허 취소처분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


